
입금계좌
인감대조

기업구매자금결제 이용 약정서
(판매기업용)

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앞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년        월       일

본  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󰂙
주    소

       

본인은 은행에 기업구매자금 환어음 추심(이하“추심”이라고 합니다)의뢰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합니다. 

제 1 조 (서류의 제출) 
본인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합니다.

① 제출서류

1. 환어음(기업구매자금용)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(기업구매자금용) 

2. 세금계산서 원본

3. 기타 은행이 요청하는 서류

② 컴퓨터 등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1항의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③ 판매대금을 은행에서 정한 ｢인터넷결제｣방식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 1항의 서류는 은행이 본인

을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, 그 진위여부는 인터넷상에서 본인이 확인합니다.

④ 판매대금을 은행에서 정한 ｢결제관리서비스｣방식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는 은행이 

본인을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  

제 2 조 (입금계좌 지정) 
추심대금의 입금계좌는 다음계좌로 지정합니다. 

(예금주 :                계좌번호 :                         입금계좌     󰄫     )
 

제 3 조 (지급거절 통지) 
구매기업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 통지를 접수한 때에 은행은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. 

제 4 조 (면책사항) 
제출서류의 허위, 위 ․ 변조,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, 은행에 대하여 

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. 

제 7 조 (기타 특약사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인 :                      (인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본인은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,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음.

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 인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인)

(주)한국씨티은행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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